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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[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제 조 관련( 8 )

구  분
체험료 및 시설이용료

비  고
개인 단체

프로그램

참가료

시간(2 )

일반 원10,000 원9,000
- 치유음료는 시간 프로그램 참가  2

기준으로 회제공1
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

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 

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, 

못한 때에는 일반  체험료 적용

- 단체는 명 이상이 동시에 10 동일 

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

- 청소년은 세 이상부터 세 이하8 19  

적용

청소년 원8,000 원7,200

프로그램

참가료

시간(4 )

일반 원20,000 원18,000

청소년 원16,000 원14,400

시설 세미나실 원25,000
- 세미나실 이용료는 회 시간 기준1 1

- 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적용1 1

체험프로그램 산림치유 온열치유 다도 다례치유 명상치유  : , , · , 
시간 이용자 체험프로그램 중 가지 프로그램 선택 체험 2 : 2
시간 이용자 체험프로그램 전부 체험  4 : 

  

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 ※ 

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 ※ 

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 ※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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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별표 ( )[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제 조 관련( 8 )

-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인 시간 1 2 기준 
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

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 

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 때, 

에는 일반  체험료 적용

단체는 명 이상이 동시에 - 10 동일 목

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

- 청소년은 세 이상부터 세 이하 적용8 19

- 세미나실 이용료는 회 시간 기준1 1

- 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적용1 1

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     ※ 

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     ※ 

개정안 별표 ( )[ 1]

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및 시설이용료 제 조 관련( 8 )

- 치유음료는 시간 프로그램 참가  2
기준으로 회제공1

-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
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 
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일반 체, 
험료 적용

- 단체는 명 이상이 동시에 10 동일 목적으
로 신청하였을 때 적용

- 평창군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 
- 청소년은 세 이상부터 세 이하 적용8 19
- 세미나실 이용료는 회 시간 기준1 1

- 시간 미만은 시간으로 적용1 1
  

 
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이용자 별도 부담     ※ 

세미나실 이용료는 감면 미적용     ※ 

기상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음     ※ 



관계법령 발췌

산림기본법□ 

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4 ( ) 

지방자치법□ 

제 조 조례 28 (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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